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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필요성 목

○ 농업 측1의 목 은 소비자,생산자, 련 기업(유통, 장),정부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수요와 공 ,더 나아가서는 미래 가격의 움직임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완 경쟁시장에 보다 근 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참여자의 합리 인 의사결정과 사회 체 으로는 효율

자원배분을 도모함에 있음.

○ 농산물의 경우 공 과 수요가 모두 비탄력 인데다가,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공 의 불확실성은 더욱 확 되고 있음.결과 으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pricevolatility)은 매우 큰 수 을 유지하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높은 가격변동성은 농가 소득(생산자 잉여)감소,소비자 잉여 감소 등

사회 비용 증 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확한 농업 측을 통해 농

산물의 수 가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음.이처럼 사회 체 으로

유익한 농업 측사업은 민간에 의해 공 되지 않는 공공재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책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농업 측은 1996년부터 한국농 경제연구원에 의해 생산·공

심의 측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음.본 연구에서는 농업 측을 공

측과 소비 측으로 구분하여 보고자 함.

○ 농산물 소비 측은 고유의 특징을 지닌 다양한 농산물 수요자/수요처를

상으로 할 뿐 아니라 측하기 어려운 소비트 드/사회분 기,사건/

사고 언론의 향을 많이 받음.따라서 농산물 소비 측은 공 측에

1우리나라 농업 측은 1996년부터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35개 주요

농산물에 한 생산·공 심의 측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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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측의 수행이 어렵고 그 정확도2가 보장되지 않아 이제까지 상

으로 은 심을 받아왔음.수요와 공 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측함에 있어서는 수요 측도공 측만큼 요한역할을 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인 원리임.이처럼 농산물 공 측은 양질의 소비

측과 결합될 때 농업 측의 목 을 더욱효과 으로달성할 수있으므로,

양질의 소비 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소비 측사업 운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농산물 소비 측은 농업 측센터 내에서 가구와 음식 을 조사

하는 형태로 진행됨.가구조사는 500가구 미만 소비자패 을 구성하여

‘소비의향조사’나 ‘소비실태조사’형태로 진행됨.음식 조사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 300여 개 업체를 상으로 소비 황조사 등의 형태로 수행·

활용되고 있음. 재의 가구·음식 조사는 ① 조사 상 표본의 표성

결여,② 실제 구매량이 아닌 구매의향만을 측을 한 자료로 활용한

(가구 내 소비),③ 가공업체나 학교·단체 식 등 다양한 농산물 소비처

유통업체를포 으로고려하지못한 등의한계가있어개선이필요함.

○ 해외주요국의소비 측 황(비농산물 포함) 실태를 악·벤치마킹하여

시사 을 도출하고 국내에 도입·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한 있음.

○ 양질의 소비 측을 통해,

-생산자(농가)는 품목별 소비동향 수요·가격에 한 정보를 활용하여

한 농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결과 으로는 소득

안정을 기 할 수 있게 되며,

2농산물 소비 측의 정확도는 사후 으로 검증하기 어려움.그 이유는 수조사에 의해서만

악할 수 있는 소비 실제치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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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안정 인 농산물 공 ,안정 인 가격으로부터 생되는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을 향유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한 소비계획 수립하고

가계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 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수 안정을 해

소요되는 산지출을 감하고 농가 작목 선택 등의 지도활동을 보다 효과

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 장·유통업체는 다음 기에 상되는 소비수 에 맞게 출하량을 결정하여

그 수익을 극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됨3

○ 본 연구는 행 농업 측의 황을 악하고,농산물 소비 측의 필요성

련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농산물 소비 측 도입 운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 이 있음.

2.농업 측 황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농업 측

○ 한국농 경제연구원은1996년부터 농업 측 을개설하고본격 인 농산물

측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 으며,1999년 농업 측센터로 확 한 이후

35개 품목에 한 측사업을 수행 에 있음. 측사업은 품목별 수 과

3수확된 농산물은 다음 수확시 까지 연속 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해 장이 필수 임.

장된 농산물이 한 시기에 시장에 출하·유통될 때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유통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 장량,출하량,출하시 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 기의 기

가격(expectedprice)혹은 기 장수익(expectedreturntostorage)이 요한 지표가 되며,

이 기 가격은 다음 기에 기 되는 소비량,즉 소비량 망치에 의해 향을 받으므로

소비 측이 요함(Ki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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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망하여 월별 는 분기별로 공표하는 ‘단기 측’과 농산물의

생산규모 조 을 해 출하기 3～4개월 공표하는 ‘기선행 측’,분기·

연도별로 거시경제 동향,농업경제 동향,농축산물의 연간 동향을 공표

하는 ‘농업‧농 경제동향 분석’으로 구성됨.4

- 측센터는 양념채소,노지채소 측을 담당하는 채소 측실,토마토,딸기,

사과,배,수박,참외 등 과일·과채 수입과일의 측을 담당하는 과일

과채 측실,한육우,육계,돼지 등의 축산물 측을 담당하는 축산 측실,

국내 국제 곡물 측과 곡물정책을 담당하는 곡물 측실,농업농 경제

동향 소비 측,그리고 측정보의 확산업무를 담당하는 모형정책

지원실의 5개 실로 구성

○ 농업 측 산은1999년약9억원에서2001년에는 19억원으로늘어났으며,

2005년 32억,2008년 44억,2012년에는 61억 원으로 증가하 음.2015년

재 측센터 실행 산은 약 8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총 산에서

인건비와 운 비 등을 제외한 연구사업비는 2001년 16억 원 수 에서

2015년 55억 원 수 으로 증가했으며, 측 상 품목 수는 1999년 9개에서

2000년 18개,2008년에는 29개,2013년에는 35개로 늘어났고 발간 지면

수도 1999년의 3~4배 수 으로 증가함.

○ 농업 측정보의 생산 분산은 크게 자료 정보 수집 단계,가공·분석

단계,분산 단계 등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측정보는 표본농가,

장업체, 련 기 을 상으로 수집하고 있음.

-표본농가는 표본설계 방식에 따라 선정되며,선정된 농가를 상으로 매월

품목별·작기별로 재배의향면 ,실제재배면 ,생육상황,수확 정시기,

포 거래면 과 매가격, 장량 등에 한 화조사를 실시

4농업 측의 법 근거는 “농어업·농어 식품산업기본법”제42조에 있으며,“농

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등에서 측사업 담

기 사업 내용에 해 언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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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량이 가격에 크게 향을 미치고 있는 품목인 고추,마늘,양 ,무,

배추,감자,사과,배 등의 장 상황을 농 , 농조합법인,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기타 민간업체 등의 장업체를 상으로 조사

-수집된 자료는 단수 측모형,재배면 측모형,가격 측모형 등의 측

모형을 통해 분석

○ 단기 측을 수행하기 해 표본농가(품목별 재배의향,재배면 ,출하

시기,작황,포 거래),모니터(각 지역의 품목별 재배면 ,단수,포

거래 동향 등), 장업체(최 입고량,입고가격, 장량,출하량,부패율

등),해외모니터(수출국의 생산량,가격,수출 가능량,수출단가 등)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

-품목별 표본농가 조사를 통해 년 비 재배면 생산량,출하량의

증감률을 분석

-표본농가 모니터 조사를 통해 얻어진 지역별 단수를 도출

-품목·출하시기별 출하량 추정, 장업체 장량 출하의향 분석,품목별

수출입량 추정 시기별 국내 공 량 추정 등의 분석 단계를 통해 단기

가격을 망

○ 장기 측을 수행하기 해 국내총생산(GDP),주요국 환율,유가 망,

인구,국내외 경제지표 등의 자료를 한국은행,통계청,국제통화기

(IMF),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FAO)등 주요 경제 망기 을 통해

수집하고,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통계 세청,한국무역

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정보를 통해 농산물 품목별 생산량,

수출입량 단가 등의 자료를 수집함.

-장기 측 분석단계에서는 품목별 생산량 추정(재배면 반응함수,단수함수

추정),수입수요함수 수출수요함수 추정,가격탄력성함수 추정 등이

이루어지며,장기 망모형(KREI-AgriculturalSimulationModel,KASMO)을

통해 생산량,수입량,가격 등을 각 개별 방정식을 통하여 도출하고 1개의

모형으로 연결하여 기간별 장기 측 망을 실시



6

○ 농업 측센터를 통해 생산·배포된 정보는 농업인 생산자단체에 의한

자율 인 생산 출하조 을 유도하며,산지농 ,산지유통인,도·소매

유통업체의 장 출하,거래교섭에 직 인 참고자료로 활용됨.정책

으로는 정부의 농축산물 수 안정사업의 산지폐기,출하품질 규제 등

생산 공 책추진의근거자료로활용되며,지역농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농민교육·지도 활동에 활용되기도 함.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소비 측

2.2.1.소비자패 조사

○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에서는 행 생산·공 ·유통 심 농업

측사업의 비 칭성을 해소하고 수요와 공 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 측

체계 구축을 해 소비자패 을 운 에 있음.

○ 소비자패 조사는 궁극 으로는 소비자의 합리 인 의사결정과 생산자에

의한 소비자 수요맞춤형 생산· 매를 도모하기 해 수행되며 이를 해,

조사 상 농축산물에 한 월 구입량과 익월 구입의향 향후 3개월간

농축산물 체와 부류별,품목별 소비지출 계획을 조사함.

○ 소비자패 490명을 상으로 인터넷 웹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의향지수와

농식품비지출 망지수를산출·공표하는동시에 품목별 앙자문 원회에도

련 자료를 제공하여 농업 측사업의 참고자료로도 활용 임.



7

2.2.2.음식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는 음식 의 농축산물 소비 황과

향후 소비의향을 악하기 해 매 분기마다 음식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함.가계소비 이외에 주요 수요처인 음식 의 소비 황을

악함으로써 장기 인 소비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조사 상은 서울 지역 330개 음식 에 한 패 조사이며 매 분기마다

한 달간 조사를 수행함. 분기 년 비 음식 패 유지율은

90.7%수 으로 양호함.

업소 유형 개소 비 (%)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식 43 13.0

분식 60 18.2

계 330 100.0

<한국농 경제연구원 음식 패 황 >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6.『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2차)』.

○ 설문조사는 인면 조사를 실시하며 문업체에 탁하여 조사를수행함.

업소유형별로는한식이45.2%로다수를차지하며,분식(18.2%), 식(13.0%),

양식(12.7%)순임.

○ 조사 상품목은 채소류 15종,축산물 5종 총 20개 품목에 한구매실 과

구매의향을 조사함.이와 함께 품목별 구입처 비 과 원산지 계약재배

련 문항,구입 농산물의 형태( 처리 등),선호하는 구매단 와 련한

문항도 조사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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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외식업체의 경우 과일소비가 많지 않은 까닭에 과일류를 포함하고

있지는않으나후식과일제공의향과향후소비를계획하고있는과일품목에

한 조사도 병행

품목류 품목

채소
무,배추,배추김치,건고추,고춧가루,마늘,양 , ,당근,
감자,풋고추,오이,애호박,토마토,양배추

축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

<한국농 경제연구원 음식 패 조사품목 >

자료:한국농 경제연구원.2016.『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2차)』.

○ 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결과의 요약정보와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재료 유통, 식 등 량수요처의 채소류 월별 구매에 한

조사를 추진하고,주요 품목에 한 실태 조사 계획을 수립 에 있음.

3.소비 측의 경제 효과

3.1. 이론적 모형

○ 농업 측의 경제 효과의 이론 계측은 거미집 모형(CobwebModel)에

기반을 두고 있음.거미집 모형에서는 생산자들의 t기 생산량이 (t-1)기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음.즉,공 방정식이 아래와 같이

주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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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은 (t-1)기까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t기에

생산자가 t기의 가격(Pt)에 해 형성하는 기댓값을 의미하며 거미집

모형에서 이 기댓값은 아래와 같음:

 

따라서 의 공 방정식은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짐:

 

여기에서 는 공 함수의 편이며 는 공 함수의 기울기임.

3.1.1.균형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기 가격

○ 거미집 모형에서는 기의 가격(Pt-1)이 재의 균형가격(Pt)에 한 합리

기댓값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나,이 두 가격이 완 히 일치할 가능성은

실 으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기 는 어느 정도의 오차를

상시 내포하게 됨.이러한 잘못된 기 는 사회후생 순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킴.

-t기의 균형가격에 한 잘못된 기 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은

아래의 그림에서 (c+e+f+h+i+k)의 면 으로 측정

○ 측정보의 제공은 시장균형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기 가격을 시장

균형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의 순손실을 이게 됨.시장균형으로

보다 가깝게 수렴할수록 사회후생 순손실 회복의 폭은 증가하게 됨.

- 를들어,농업 측으로부터제공된정보를활용하여 생산자의 기 가격이

Pt-1에서 P
1으로 변하 다고 가정하면,

-여 히 P1≠Pt의 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값과 기댓값과의

차이로부터 여 히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발생하며 그 크기는 (f+i)의

면 으로 계측

-요약하자면,농업 측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애 의

(c+e+f+h+i+k)면 으로부터 (f+i)면 으로 감소하 고 그 감소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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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h+k)만큼으로 계측됨.다시 말해서,농업 측정보의 제공으로,

(c+e+h+k)의 면 만큼 사회후생의 순손실의 감소효과,혹은 사회후생의

증가효과를 사회 체 으로 리게 됨

<농업 측의 경제 효과 – 농업 측 효과 측정 >

○ 이제부터 추가 인 소비 측정보가 농업 측정보와 동시에 제공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음.농업 측정보만 제공되었을 경우,생산자들의

기 가격이 P1으로 증가하여 (P1-Pt-1)만큼 시장균형가격의 방향으로

수렴하 음.양질의 소비 측이 농업 측과 결합되어 기 가격이 P2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기 가격이 (P2-Pt-1)만큼 시장균형으로 수렴하게

되며 수렴의 정도는 농업 측정보만 제공된 경우보다 (P2-P1)만큼 증 됨.

-기본 가정은 측정보가 기 가격을 시장균형의 방향으로 수렴시킨다는

인데,만약 잘못된 측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오히려 시장균형으로부터

더 이탈되는 결과도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배제하고 분석



11

<농업 측의 경제 효과 – ‘농업 측+소비 측’효과 측정 >

○ 소비 측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생산자들의 기 가격이 시장균형으로

‘추가 으로’수렴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후생 순손실의 변동분은 다음과

같음:

-시장균형에서의 사회후생 순손실은 0

-어떠한 측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생산자가 시장균형과 동떨어진

가격기 를 형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후생 순손실은

(c+e+f+h+i+j+l+m+n+p+q+s)의 면 과 일치

-농업 측정보가 제공되어 기 가격을 시장균형의 방향으로 한 단계 수렴

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사회후생 순손실은 (f+i+j+m+n+q)의 면 과 일치

-농업 측정보와 소비 측정보가 동시에 제공되어 시장균형 방향으로 보다

더 수렴된 기 가격을 형성할 때 발생하는 사회후생 순손실은 (j+n)면 과

일치

-농업 측정보 제공의 사회후생 순손실 개선효과는 (c+e+h+l+p+s)의

면 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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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측정보와 더불어 소비 측정보 제공에 의한 사회후생 순손실에

한 추가 인 개선효과는 (c+e+h+l+p+s+f+i+m+q)의 면 과 일치

-결과 으로 소비 측정보 제공에 의한 사회후생 순손실의 추가 인 순개

선분은 (f+i+m+q)의 면 으로 계측

○ 의 두 그림에서 살펴본 것처럼,소비 측정보 제공에 의한 사회후생

순손실의 추가 순개선분 (f+i+m+q)의 면 은 수요함수 공 함수를

활용하여 수학 으로도 계측될 수 있음.이를 해,아래와 같이 역수요

함수(InverseDemandFunction,IDF) 역공 함수(InverseSupplyFunction,

ISF)를 가정함:

         

       

-이 경우 균형가격 균형거래량은 아래와 같이 주어짐:





 



-다음 기 균형가격을 Pt-1으로 기 하는 경우,사회후생의 순손실(DWL1)은

아래와 같이 측정됨:

 
  




 





-라이 니츠 분공식(LeibnizIntegrationRule)을 용하면DWL1은 아래와

같이 Pt-1이 균형가격보다 낮을 때는 Pt-1이 작을수록 커지며,Pt-1이 균형

가격보다 높을 때는 Pt-1이 클수록 증가함.즉,기 가격이 균형가격과 멀게

형성될수록 DWL1은 증가함을 수학 으로 확인할 수 있음:



13




≥  i f ≥ 




≤  i f ≤ 

- 측정보 제공으로 인해 잘못 형성된 기 가격이 Pt-1에서 P
1으로 조정된

경우,사회후생 순손실의 개선분(∆)은 아래와 같이 계측됨:

∆
 

 


  

 



-라이 니츠 분공식(LeibnizIntegrationRule)등을 다시 용하면, 측

정보 제공으로 인해 기 가격이 균형가격 방향으로 수렴·조정된 크기의

치가 클수록 사회후생 순손실의 개선분이 커짐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음:


 

∆
  i f    

-결론 으로, 측정보의제공이미래균형가격과가까운방향으로기형성된

기 가격을 수렴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함.

소비 측정보의 추가 제공5에 의해 미래 균형가격의 방향으로 한 단계

더 수렴하게 되면 그만큼 추가 인 사회후생 순손실의 감소가 발생

5소비 측정보의 추가 인 제공으로 인한 사회후생 순손실 추가 감소분의 수학

계측은 농업 측정보의 제공에 의한 계측과 상당부분 유사하여 제시하지 않음.다만,

수학 계측에서 소비자잉여의 개선분과 생산자잉여의 개선분은 분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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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시사

○ 농업 측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소비 측정보가 추가 으로

제공되었을 경우,사회후생 순손실의 순개선분으로 계측된 (f+i+m+q)의

면 은 (Pt-P
2)의 길이와 (P2-P1)의 길이(혹은 (P2-Pt)와 (P

1-P2)의 길이)에

의존하게되며,이길이는결국각각의 측정보가잘못형성된 기 가격을

얼마나 더 균형가격에 수렴시켰는지의 척도가 됨.따라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의 향을 받게 됨:

-농업 측정보와 소비 측정보의 /상 정확성

-농업 측정보,소비 측정보 각각에 한 생산자들의 신뢰도(측정보의

정확성과 련 있을 수 있으나 꼭 그 다고 볼 수는 없음)

-농업 측정보나 소비 측정보 제공받은 생산자의 반응수 의향변동

○ 농업 측의 경제 효과 소비 측정보가 추가 으로 제공되었을 때

추가 으로 발생하는 사회후생 순손실의 회복효과를 경제학 이론 인

측면에서 살펴 .소비 측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후생 순손실을 얼마

만큼 보 해 낼 것이냐는 것은 상당히 요한 정책 질문임.소비 측

정보를제공하는비용보다 소비 측의사회후생 순손실 개선효과가크다면

소비 측을 추진할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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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비 측의 경제적 효과 측정방법

3.2.1.측정기

○ 소비 측의 경제 효과 분석은 소비 측 시행 후의 데이터에 한

수집 분석이 필요하지만,국내에서는 소비 측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실질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함.

-해외에도 벤치마킹할 련 연구가 없는 등은 소비 측의 경제 효과에

한 실증분석에 한계 으로 작용

○ 본 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의 제약 상황을 고려하여 차선의 실증분석

근법을제안하고자함.기본 으로는농업 측의경제 효과를품목별로

계측하여 보고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품목별 농업 측의 경제 효과를

기 (baseline)으로 정하고,소비 측과 농업 측의 경제 효과의 비율을

다양한방식으로산출하여역으로소비 측의경제 효과를추산하는방식임.

○ 농업 측의 경제 효과 추정치는 연도별 품목별 격차가 다소 크게

나타남.2015년 22개 품목에 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농업 측의 최

후생효과는 3,915억 원으로 계측된 바 있음.

3.3. 소비 측의 경제적 효과 실증 계측

○ 본 연구에서는 가격변동성 근법보다는 생산자의향 조사를 통해 소비

측의 경제 효과를 간 으로 측정하고자 함.가격변동성 비율 비교를

통한 경제 효과 분석은 농업 측사업과 등한 수 의 소비 측사업이

제되어야 하는데,그간 수행된 소비 측사업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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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측의 경제 효과 계측은 아직 사업이 시행되기 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과 후의 가격변동성이나 재배의향면 반응도를 직 으로

비교할 수 없음.따라서,간 이고 차선 인 방법으로 계측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가통신원 400명을 상으로 각각 다른 측정보가

주어질 때 생산/재배면 을 얼마나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함.

-농업 측정보만을 활용하여 내년도 가격 10%하락이 상된다는 정보가

주어질 경우,농가는 평균 7.77%의 재배면 을 이겠다고 응답

-농업 측정보와 소비 측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가격을 측한 결과로서

내년도 가격 10%하락이 상된다는 정보가 주어질 경우,농가는 평균

9.86%의 재배면 을 이겠다고 응답하여 소비 측의 추가 인 효과가

2.09%인 것으로 나타남

-농업 측정보만을 활용하여 내년도 가격 10%상승이 상된다는 정보가

주어질 경우,농가는 평균 2.04%의 재배면 을 늘리겠다고 응답

-농업 측정보와 소비 측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가격을 측한 결과로서

내년도 가격 10%상승이 상된다는 정보가 주어질 경우,농가는 평균

3.77%의 재배면 을 늘리겠다고 응답하여 소비 측의 추가 인 효과가

1.73%인 것으로 나타남

-농업 측정보만 활용하여 가격 측정보가 주어졌을 때 (가격 하락 경우와

가격 상승 경우를 평균하여 계산한 결과)농가의 재배면 변동의향이

4.91% 으며,소비 측정보까지 추가로 활용하여 가격 측정보가 주어

졌을 때 평균 6.82%의 재배면 변동의향이 찰됨.따라서 소비 측으로

인한 추가 재배면 변동분은 1.91%인 것으로 분석

-결론 으로 농업 측 효과와 소비 측 효과의 비율은 4.91%:1.91%=

100%:39%수 인 것으로분석되어농업 측의 경제 효과와 비교했을 때

소비 측의 경제 효과는 39% 수 임을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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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보 내용 농가 재배면 의향

농업 측 정보만을 이용하여 가격하락 10% 상 시 7.7741% 면 감소

농업 측 정보만을 이용하여 가격상승 10% 상 시 2.0412% 면 증가

농업 측과소비 측정보를모두이용하여가격하락10% 상시 9.8642% 면 감소

농업 측과소비 측정보를모두이용하여가격상승10% 상시 3.772% 면 증가

< 측정보 시나리오별 재배면 의향 조사 >

품목 농업 측의 최 후생효과
소비 측에 의한

추가 최 후생효과

배추 33,483 13,025

무 53,196 20,693

양배추 710 276

당근 450 175

고추 23,378 9,094

마늘 1,863 725

양 17,512 6,812

사과 12,293 4,782

배 4,565 1,776

복숭아 1,136 442

포도 4,834 1,880

감귤 26,279 10,223

단감 9,821 3,820

수박 2,006 780

오이 674 262

호박 791 308

참외 852 331

토마토 4,896 1,905

한육우 50,634 19,697

돼지 123,091 47,883

닭 12,989 5,053

6,078 2,364

체 391,531 152,306

<소비 측에 의한 품목별 추가 최 후생효과 >
단 :백만 원

주:김성훈 외(2015)의 경제 효과 추정치를 활용하 음.김성훈 외(2015)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 액임.

자료:김성훈 외(2015)를 토 로 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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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농업 측의

최 후생효과

소비 측에 의한

추가 최 후생효과
20.5% 활용률 60.4% 활용률

6,078 2,364 485 1,428

배추 33,483 13,025 2,670 7,867

한육우 50,634 19,697 4,038 11,897

양 17,512 6,812 1,397 4,115

사과 12,293 4,782 980 2,888

체 71,229 27,708 9,570 28,195

○ 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농업 측의 경제 효과는 22개 품목

체에서 약 3,915억 수 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김성훈 외,2015),소비

측에 의한 추가 경제 효과의 최 치는 약 1,523억 수 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생산자조사 결과 농업 측을 매우 자주 활용하는 비율은 20.5% 으며,

가끔 확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9% 음.따라서 활용도를 바탕으로

경제 효과를 하하더라도 1)매우 자주 활용하는 비율 20.5%를 용

할 경우 312억 원,2)가끔+매우 자주 활용하는 비율인 60.4%를 용할

경우 9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

○ 문가 조사에서 농업 측에 의한 경제 효과가 100억이라고 가정할 때

소비 측의 추가 인 경제 인 효과를 묻는 문항에서 평균 39.04억을

응답함.이 수치는 생산자 조사에서 도출된 비 과 거의 같음.

○ 본 연구에서 2018년 측품목으로 잠정 선정한 5 품목(,배추,양 ,

한육우, )만 살펴보면,소비 측의 최 사회후생효과는 은 23.6억,

배추 130.3억,양 68억,사과 48억,한육우 197억 원 수 이었으며 총

467억 원의 최 사회후생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5%의 활용률을 사용하여 하하면 총 95.7억 원,60.4%의 활용률로

평가하면 약 281.9억 원 수 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5 품목에 한 소비 측의 추가 최 사회후생효과 >

단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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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산물 소비 측의 필요성

○ 농산물 소비 측의 경제 효과(최 사회후생효과)를 계측한 결과,가장

비 인 시나리오에서 소비 측의 경제 효과 최 치는 312억 원이며,

가장 낙 인 경우에는 최 920억 원까지 달할 수 있음을 확인함.

-본 보고서는 2018년 소비 측사업 년에 농축산물 주요 5 품목(,

배추,양 ,사과,한육우)에 한 소비 측을시행할것을 제안하고있는데,

주요 5 품목에 해서는 최 후생효과가 95.7억~281.9억 원에 달할 것

으로 분석

-5 품목에 한 소비 측 사업의 산규모는 2018년 13억 원 수 으로

산정(마지막 장에 구체 인 제안내용이 있음)

-따라서,농산물소비 측사업은 산규모 비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단

○ 문가 조사 결과 향후 농산물 소비량 정보에 한 수집 분석의

필요성이 5.85/7.00 으로 평가되었음.

-산업계·농 은 6.09 으로 상 으로 필요성을 높게 평가

-생산량 측과 더불어 소비량 정보의 병행 수집/분석의 필요성에 해서는

6.46/7.00 으로 평가하여,생산량 정보에 한 보완 기능으로 소비량

정보 제공의 수집/분석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단

○ 문가 조사에서 농산물 소비 측의 필요성은 6.33/7.00 으로 평가됨.

특히 산업계/농 에서는 6.56/7.00 으로 평가하여 그 필요성을 상

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농산물 소비 측의 기 효과로는 ‘수 련 정책의 효과 추진’7

척도에서 5.91 ,‘효율 인 농계획 수립’이 5.83 등으로 높게 평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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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산물 소비 측 도입

4.1. 도입방향

○ 농산물 소비 측 도입을 해서는 존하는 소비 련 조사/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1) 측 방법,2) 측

주기를 선정해야 하며, 문가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3) 측 상

품목 그 우선순 를 결정해야 함.추가 으로는,생산되는 측정보의

효과 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측의 내용,정확도(품질),활용도를 높이기 해서는 행정비용을 포함한

소요 산이 필연 으로 증가할 것임.따라서,앞으로 제시될 농산물 소비

측 도입을 한 측방법을 채택하는 각각의 요소들에서 정책입안자에

의한 비용-편익 의 합리 이고 실 인 정책의사결정이 수반되어야 함

○ 한 농산물 소비 측 사업의 원활한 도입 수행을 해서는 련 법률

뿐 아니라 사업 운 기 의 조직,인력, 산 등에 한 검토도 필요함.

○ 측사업은미래가격에 한신호를시장에제공하여궁극 으로는‘보이지

않는손(가격)’에의한시장균형(marketequilibrium)의달성 자원의효율

배분(efficientallocation)을 목표로 함.농산물 가격에 한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는주요주체인한국농 경제연구원농업 측센터에의해미래가격이

결정될때소비 측정보를연계시켜활용할방안 한 마련될 필요가 있음.

-미래 가격에 한 정확한 측을 해서는 향후 농산물 공 에 한 정보

뿐 아니라 농산물 수요에 한 정확한 정보가 제되어야 함

-소비 측 사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수요 측면의 정보가 농업 측센터에

의한 행 측사업과 효과 으로 연계되어 활용되지 않는다면 미래가격

측의정확도개선을기 하기는 어려움.이경우,소비 측에의한 추가

경제효과도 불확실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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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식품 소비 환경의 변화(1인 가구의 증가,노령화,온라인거래의

활성화)로인해농식품 소비행태는빠르게변화하고 있음.뿐만아니라,식품

소비트 드가다양성,고 화,간편화,합리화,윤리 소비등을동시다발 으로

추구하는 다각화 단계에 어들고 있음(이계임 외,2016발간 정). 한,

식생활 양섭취에서도상당한변화가 찰되는시기인바,농식품소비에

있어서의 변화 추이를 반 하여 소비 측 상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를들면,농식품온라인소비량에 한 측은조만간그수요 필요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과학기술의 발 농식품 련 빅데이터의 생성/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활용 가능한 통계/데이터/장치/수단 등이 늘어날 것으로 기 됨.

따라서 소비 측사업에서도활용가능한 모든 과학 이고객 인방법을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를 들어,‘과학기술기반 채소류 수 유통 고도화사업’ ‘채소류

산지유통조직의 생산/유통 정보시스템 개발’과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수 측 시스템 구축’의 연구결과물을 참고하여 소비 측 사업에

용할 필요성이 있음

4.2. 측 대상

4.2.1. 상 분야

○ 농산물 유통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그 단계와 비 이 복잡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포함되는 특징이 있음.

-농산물 유통경로와 경로별 취 비 은 품목에 따라 다르고,품목이 같더

라도 산지에 따라 다르고,출하시기별로도 상이하며 조사방법에 따라서

도 다르게 나타나는 등 악이 곤란한 측면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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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된 농산물은 산지유통인,생산자단체,산지공 장을 통해 산지유통

되는 것이 가장 일반 이며,주로 도매시장과 형유통업체를 통해 시 에

유통됨.생산자가 소비자나 기타 최종소비처(외식업체, 식업체)와

직거래하는 비 은 크지 않으며,외식업체와 식업체는 식자재유통을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비 이 높고 소비자는 소매상과 형유통업체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는 비 이 높은 편임.

-그림 상에는 주요 유통주체들만 단순화시켜 도식화되어 있으나,실제로

유통시장에는 수많은 간유통업체(벤더,vendor)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한 외식업체, 식업체들의 경우에는 여 히 트럭상인으로부터

농산물을 조달하는 비 이 높은 특징

○ 농산물의 최종소비는 결국 소비자로 귀결되지만,최종 소비단계는 가정식,

외식, 식 등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음. 한

가공식품은 품목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공식품 소비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그 동향을 악하고 망하기 보다는 가공식품 생산업체와

표 인 유통경로인 형유통업체의 매량을 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

하고 효율 일 것으로 단됨.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품목별 유통경로와

조사/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 상을 5곳으로 선정함.소비

측 상으로 선정된 최종소비처는 1)가정 내 소비,2)외식 소비,3)

단체 식 소비,4)식품가공업체 소비,5) 형유통업체 매 등 다섯 곳임.

다만,최종소비처의 종류 개수는 측 상 품목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

- 문가조사를 통해 최종소비처별 소비 측 정보 수집의 요도를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에 의한 소비가 7 만 에 5.96 으로 가장 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정 내 소비(5.93 ),식품가공업체 소비(5.61 ),단체 식

소비(5.58 )순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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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 >

4.2.2. 측 품목

○ 농산물 소비 측 상 품목 우선순 는 재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35개 품목 가격변동성,생산비 ,

심도 등을 감안하고 문가 자문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함.

○ 문가조사결과,품목류별로는채소류에 한소비 측이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 가장 높았으며(31.4%),다음으로는 곡물류 축산류(각각

13.6%),과일류(12.9%),과채류(11.2%)순이었음.

-개별 품목별로 보면 배추(44.3%), (22.9%),한육우(7.1%)순으로 소비

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1순 응답)

-2순 응답에서는 사과(14.3%),무(10.0%),양 (10.0%),건고추/마늘(각

각 7.1%)을 소비 측이 필요한 품목이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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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측 우선품목 5순 까지의 응답결과를 종합하여 합계를 100%로

계산한 결과,배추(14.9%), (8.8%),사과(8.5%),양 (8.5%),한육우

(8.2%),돈육(7.9%),건고추(7.0%),마늘(5.3%),배추김치(5.0%),무

(4.4%),토마토(3.2%)순으로 요하다고 응답

- 체응답자 순 에 계없이배추에 한소비 측이필요하다고응답한

비율은 72.9%로 가장 높았으며,다음으로는 (42.9%),사과/양 (각각

41.4%),한육우(40.0%),돈육(38.6%)순이었음

○ 문가조사 결과 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 농산물 소비 측 상품목으로 채소류 2개 품목(배추,양 ),

과일류 1개 품목(사과),곡물류 1개 품목(),축산류 1개 품목(한육우)총

5개 품목을 제안함.단,농산물 소비 측 상 품목은 사업의 규모(산),

측 여건,사회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

○ 2019년 이후부터 나머지 품목들에 한 소비 측을 연차 으로 도입·

수행할 것을 제안하며,1년에 각 품목류별로 1개 품목씩 총 3개의 품목을

진 으로 추가해 가는 것을 제안함.이는 최종소비처별 소비/유통량

비 조사까지 병행되어야 함을 고려한 것임.

-장기 으로는 가공식품도 소비 측에 포함시킬 수 있음.

<소비 측 상 품목(안)>

2018년(단기)
소비 측 도입 품목(안)

2019년 이후( 기)
소비 측 도입 품목(안)

채소 배추,양 마늘,무,당근,감자,건고추,

과일 사과
배,감귤,단감,포도,복숭아,키 ,자몽,체리,
망고,바나나, 인애

과채 n/a 오이,애호박,토마토,수박,참외,딸기,풋고추

축산 한육우 우유,돼지고기,계란,닭고기,오리고기

곡물 콩

버섯 n/a 느타리,양송이

가공식품 n/a 배추김치,고추장,된장,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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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측 변수

가.동향 변수

○ 농산물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변수들로 1)소비지출액,2) 매량,3)가격

등이 있음.

-소비지출액은가구단 에서월별로 각품목에지출한 체 액을 의미하며,

가계동향조사나 농 진흥청 소비자패 조사를 활용하여 악이 가능함.

시계열 측모형을 용하여 다음 분기 소비지출액 규모도 추정이 가능

-품목별 매량의 경우 POS데이터를 활용하여 추 이 가능하나,여기에서

악되는 매량은 총량의 개념이 아닌 조사 상 포인트에서 소비

되는 일부 소비량을 의미하므로 상 매량으로 보는 것이

-농산물 품목별 평균 매가격 한 농산물 소비동향에 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 되며,POS데이터나 농 진흥청 소비자패 데이터를 활용

하여 추 · 찰이 가능

나.의향/ 망 변수

○ 농산물 소비의향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1)소비자 구매의향,2)음식

구매의향 등을 포함함.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소비자패

조사와 음식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에서 익월 구입의향,향후 3개월간

농축산물 체,부류,품목별 소비지출 망, 상구입량을 조사함.

-의향/망에 한 변수로는 가구 내 소비지출 망,음식 소비지출 망,

매출 망,경기 망,고객 수 망,농산물 조달사정 망 등이 포함

○ 가구 내 소비,외식 소비,단체 식 소비,식품가공업체 소비, 형유통업체

매각각에 한의향/망치가제시되어야그활용도가높을것으로 단됨.

-소비 의향은 잘 디자인된 조사에 의해 악되어야 하며,의향을 악할

수 없는 경우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으로부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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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비 지수

○ 농산물 소비 측에서는 품목별 실제 총 소비량 혹은 총 소비지출액을

추산하는 것에 제약이 있음.소비 혹은 수요의 경우,그 주체가 다수이며

유통구조가 다양·복잡하기 때문에 총액이나 총량을 계산하는 것은 실

으로 매우 어려움.

-사후 으로 총 소비량이 정확하게 추산되는 력수요 등과는 달리 농산물

소비 측에서는 총 소비량/총 소비지출액 실제치가 사후 으로도 찰

되지 않기 때문에 측의 정확도 검증에도 제약이 따름

○ 이러한 실 인 제약이 있는 경우, 심 상을 핵심 구성요소 주로

단순화(simplification)하고(Abeyasekera,2005)지수화(indexation)하여 상

인 변동양상을 추 · 찰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내 농식품 분야에서 지수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1)외식업 경기

망지수,2)김치지수,3)농림업 생산지수,4)농가 매가격지수,5)농가

구입가격지수,6)농 물가지수,7)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8)식료품

비주류음료 소비자물가지수 등

-기존 한국농 경제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어 온 소비 측도 소비의향지수를

활용

-국내 비농식품 분야에서 지수화되어 제공되는 정보는1) 공업생산지수,2)

제조업 생산능력 가동률지수,3)소매 매액지수,4)소비자물가지수 등

○ 최종소비처별 소비량을 개별 으로 지수화하여 조사하고 최종소비처별

소비비 을 가 치로 활용하여,개별지수들을 가 평균한 소비지수를

산출하면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단됨.

-최종소비처별 소비 유통비 은 농산물 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측 상 품목별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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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소비 측은 품목별 소비/유통 특성을 반 하여 품목 단 로 이루어

져야 하며 기본 인 측 방법은 아래와 같이 ‘3단계 소비지수 측’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함:

-1단계:t시 에서 품목별(j)최종소비처별(k)소비 유통비 악

( )-이 비 은 t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6하지만,

측 비용 상의 문제로 ‘단기에는’시간불변(time-invariant)인 것으로 간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비용 비 차선의 선택일 수 있음

-2단계:활용 가능한 조사/데이터를 바탕으로 품목 j에 하여 각각의 최종

소비처 k에 의한 t기 ‘상 소비량’을 각각 정의하고( ),t+1기 ‘상

소비량’을 (의향인 경우)조사 혹은 추정( )-이 단계에서

‘상 소비량’이라 함은 100을 기 으로 지수형식으로 산출된 상 소비

수 을 뜻하며 3단계에서 소개될 ‘소비지수’와의 혼돈을 피하고자 ‘상

소비량’이라는 단어를 사용

-3단계:1단계에서 악된 소비비 와 2단계에서 조사/추정된

t+1기 상 소비량 를 선형결합(linearcombination)한 품목별

소비지수(ConsumptionIndex,CI)를 아래와 같이 산출:

 







여기에서 는 품목 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최종소비처유형의개수를

나타내며 이는 품목()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임

○ 문가들을 상으로 소비 측과 직 인 련이 있다고생각하는정보를

조사한 결과 ‘가격(90.0%)’의 비 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는 ‘향후

소비의향(77.1%)’,‘농산물 소비 련 이슈 발생 시 소비자 태도(74.3%)’

순으로 나타남.

6최종소비처별 소비·유통비 은 시간에 따라 변동(time-variant)한다고 보는 것이 함.

단 인 로,2000년 에 찰되는 외식산업의 확 로 미루어 볼 때,2000년 가정 내

소비와 외식소비 비 이 2010년 그것과 다름은 자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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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 ·공공기 ·연구소· 학에 소속된 문가들의 경우 산업계·농 에

비해 ‘가구 농산물 지출액(77.1%)’과 ‘가격탄력성·소득탄력성(57.1%)’의

련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산업계·농 에 소속된 문가들은 ‘가격

(94.3%)’과 ‘식품 양·안 정보(42.9%)’의 련성을 상 으로 높게 평가

-미국 FooDS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농식품 련 이슈 발생 시 소비자

태도를 정기 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는 것 역시 소비 측과 련성이 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

○ 따라서,소비 측 상변수는 ‘향후 소비의향’등의 조사를 통한 ‘가격’

정보를 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4.3. 측 방식

4.3.1.가정 내 소비

○ 가정내소비량은①소비자패 조사,②POS데이터시계열 측모형분석7,

③ 가계동향조사 월별/분기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추정할 수 있음.

○ ① 소비자패 조사는 1)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패 을 활용한 소비

의향조사,2)농진청 소비자패 의 실제 농산물 구입액 데이터,3)닐슨

코리아 소비자패 의 실제 농산물 구입액 데이터 등을 고려할 수 있음.

4장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각각의 특징,장·단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책 인 단을 해야 함.

7시계열 측모형을 활용하기 해서는 소비량 혹은 소비액에 한 데이터가 존재해야

하며 그 길이도 합리 인 수 으로 길어야 함.농산물 소비 측을 한 시계열 측

모형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데이터 제약이 상존하므로,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데이터가

가용한 역에서만 2차 으로 시계열 측모형을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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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 경제연구원 소비자패 :다음 기 소비의향을 조사하므로 시의성8

차원에서는 가장 하나,실제 소비 데이터가 아닌 소비의향을 묻기

때문에 의향이 실제가 다른 경우 혹은 성실 응답이 담보가 안 된 경우

측정오차가발생할수있음. 한, 행490명의패 에 한조사는 한민국

소비자를 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성 확보를 해서는 추가 인

산이 소요

-농진청소비자패 : 한민국소비자에 한 표성을강화하기 한노력9이

진행되어 왔으며,세부 품목별 실제 지출액에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비의향과 실제소비 간의 격차’에 한 우려는 상 으로 낮음.하지만

월 단 로 진행되는 기장조사 결과 데이터가 2.5~3달 후에 제공되기

때문에 시의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기존에 진행된 조사결과를 바탕

으로 충분히 긴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바,시계열 측모형을

활용하여 시의성 확보가 가능하나 측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기 조를

통해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나,26개 심 품목(2016년부터는

39개로 확 )이외의 품목에 해서는 데이터가 체계 으로 리되고 있지

않은 제약이 있음

-닐슨코리아 소비자패 : 한민국 소비자에 한 표성이 가장 높으며

가장 문 으로 리되고 있는 소비자패 이며 패 을 활용한 소비의향

조사도 수시로 진행이 가능함.단 으로는 비싼 데이터 가격과 채소류에

한 분류체계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8 측 주기가 월별이건 분기별이건 계없이 시의성이 확보된 조사가 가능함.

92007년 12월 서울,경기,인천 200개 읍면동에서 1,000가구를 추출하여 조사가 시작

되었으며,2015년 1월 수도권 이외의 역시로 패 을 확 하여 2015년 12월 31일

기 1,528가구를 패 로 보유하기까지 이르 음.하지만,이들이 한민국 소비자를

표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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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패 간 비교 >

장 단

KREI
소비자패

� 시의성
� 유일한 의향조사
� 유연하게 수정 가능

� 표성 부족
� 소비의향 조사에 따른 측정
오차 존재

농 진흥청
소비자패

� 표성(개선 )
� 시의성 확보 가능

� 무료 활용 가능

� 시계열 분석에 따른 측오
차 존재

� 심 품목 이외의 품목에

한 데이터 리 미흡

닐슨코리아

소비자패

� 표성
� 패 리 우수

� 패 을 활용한 구매의향조사
가능

� 높은 비용
� 채소류 분류체계 미흡

� 시계열 분석에 따른 측오
차 존재

○ ② 활용 가능한 POS데이터는 1)닐슨코리아 POS데이터와 2)농 하나로

마트 POS데이터가 있음.마찬가지로,4장에서 소개된 각각의 특징,장·

단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책 인 선택이 필요함.

-닐슨코리아 POS데이터:우리나라 체 형마트의 80~90%를 커버할 뿐

아니라 백화 ,기업형 슈퍼마켓(SuperSuperMarket,SSM),편의 등을

포함한 체 소매 매업체에 한 표본 표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 이

있으며,데이터 산처리 과정에 한 정확성·신뢰도가 뛰어남.기존

데이터로부터 상당히 긴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 시의 한 시

계열 측이 가능함.그러나 데이터 소스 포인트(다양한 매처별)마다

품목에 한 산코딩이 달라(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신선식품 소비량을

추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자료 취득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제약이 있음

-농 하나로마트 POS데이터:농 직 65개소 2,095개의 지역 단

농축 하나로마트로부터 주 단 매량 매액 데이터를 기 조를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우리나라 형 할인 소매업체를

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농산물 세분류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 활용이

용이



31

가정 ∙
가정∙

가정

단    이터 가중치
가정  이터에 의한 기 소비액 추정치
가정 소비자패널 이터에 의한 기 소비액 추정치

<POS데이터 출처 간 비교 >

장 단

닐슨코리아
POS데이터

� 표성
� 산과정 정확도·신뢰도
� 긴 시계열데이터 구축 가능

� 비싼 비용
� 신선식품 산코딩 규격화
미흡

하나로마트
POS데이터

� 농산물 세분류까지 매액
추 가능

� 무료 활용 가능

� 표성 미흡

○ 가정내 소비규모를조사/추정하기 해 각조사/데이터(출처)별 장·단 을

비교한 결과,1안으로는 ‘보완된 KREI소비자패 +하나로마트 POS

데이터’를,2안으로는‘농 진흥청소비자패 +하나로마트 POS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소비자패 조사와 POS데이터를 복합 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는 이유는

실제 구입액인 POS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농 하나로마트

POS데이터가 갖는 표성 문제 때문임.이를 보완하고자 소비자패

조사와 병행하여 가정 내 소비 규모를 추 하기를 제안함.이 경우 ‘실제’

데이터와 ‘의향’데이터를 동시 으로 사용한다는 장 도 있음

-1안에서는 보완된KREI소비자패 을2안에서는 농 진흥청 소비자패 을

제시하 는데,소비의향을 사용할지 혹은 실제구입액데이터를 사용할지에

한 선택이 필요

-이 경우 k는 가정 내 소비가 되므로 가정를 정의해야 하는데

소비자패 데이터와 POS데이터를 복합 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한 바,

이 자체도 가 평균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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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데이터가 치는사회과학 인방법으로추정·추론하는것이필요하나

실 으로가능하지않기때문에1) 문가조사에서도출한평균 가 치

사용,혹은 2)다양한 가 치를 시뮬 이션하여 활용할 수도 있음. 문가

조사에서는 실제데이터와 의향데이터의 비 을 0.63:0.37의 비율로 사용

할 것으로 응답한 바 있음.

-POS데이터에 의한 소비량 는 기 시 을 정하고(를 들면,2015년

1월 소비량)그 시 의 를 100으로 정의하고 (t+1)기 상 소비량은

시계열 특성에 맞게 다양한 시계열 측기법을 용할 수 있음.

- 용가능한시계열모형은ARIMA(AutoregressiveIntegratedMovingAverage),

SeasonalARIMA,VAR(VectorAutoregressive),VEC(VectorErrorCorrection),

ARCH(AutoregressiveConditionalHeteroskedasticity),GARCH(Generalized

ARCH)등다양하나 술한것처럼시계열데이터의특성에맞게선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데이터에 한 면 한 찰이 선행되어야 함.

4.3.2.외식 소비

○ 외식 소비에 해서는 1)외식업체 패 을 활용하여 소 규모의 외식

업체에 의한 다음 기 소비 망(소비의향)을 조사,2)농 식자재 매장

으로부터 생성되는 POS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 측기법,3) 형외식

업체에 식자재를 공 하는 업체에 한 조사 등을 복합 으로 활용하여

외식업체에 의한 농산물 품목별 소비량/소비액을 지수화하여 측하기를

제안함.

-농 하나로마트 식자재 매장에서 생산되는 POS데이터를 활용하면 실제

매량/매액을 추 ·찰할 수 있으나,가정 내 소비의 경우에서와 마찬

가지로 농 하나로마트 식자재 매장이 외식업체 농산물 공 업체로서의

표성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실제 매액 데이터인

POS데이터활용과 동시에외식업체패 조사를통한외식업체소비의향을

동시 으로 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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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1: 소규모 외식업체에 한 패 조사 -한국농 경제연구원 음식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or한국외식산업연구원 외식사업자 패 조사를

통한 음식 소비 의향 악

-지수 2:농 하나로 식자재 마트 POS데이터(시계열 측기법 용)

-지수 3: 형/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10에 한

패 조사(신규로별도로 형식자재공 업체시장 유율상 5 업체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향후 농산물 공 량 조사 지수 산출)

-지수 1~3을 가 평균하여 외식 소비에 한 상 소비량 산출

-지수산출에 한 구체 인 방법은 3.1.1.의 가정 내 소비와 유사

4.3.3.단체 식 소비

○ 단체 식에서의 농산물 소비는 단체 식에 식자재를 공 하는 업체들 뿐

아니라 단체 식 식자재 구매 담당자들로 구성된 (신규)패 조사를

통해 다음 기 소비 망치를 도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 형 식자재 공 업체는 동원홈푸드,삼성웰스토리,아워홈,푸드머스,

한화호텔&리조트, 그린푸드,신선미, 상베스트코,CJ 시웨이

등을 포함

-이제까지 단체 식업체 패 은 구성된 이 없으므로 신규로 패 을 구성

하고 운 해야 함.리스트가 확보된 단체 식 업체 261개의 총 종업원

수는 28,461명이며 그 종업원 78%가 상 20개 업체에 속해 있으며,

상 20개 업체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89.7%에 달하므로 상

20개업체의식자재구매담당자들을패 로구성하면충분할것으로 단됨.

10동원홈푸드,삼성웰스토리,아워홈,푸드머스,한화호텔&리조트, 그린푸드,

신선미, 상베스트코,CJ 시웨이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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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식품가공업체 소비

○ 식품가공업체 소비는 측 상 품목 간 이질성(heterogeneity)이 가장

높으므로 품목별로 특성화된 조사방법이 필요하나,기본 으로는 소비

비 이 높은 업체들 심의 패 조사 자문단 운 을 통한 다음 기

소비 망치를 도출하는 방법과,(제약 이나마)농 하나로마트 POS

데이터를 활용하여 련 가공식품의 매량을 측하는 방안을 복합

으로 사용해야 함.

- 를 들어,김치 가공업체의 경우 확보된 208개 김치가공업체 매출액

규모 상 20여 업체를 패 로 구성하여 김치원물 소비 망 김치 공

망에 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기 배추 소비를 망하는 것이 가능함

-확보된리스트에서종업원수50인이상인김치가공업체는38개인것으로나타남.

4.3.5. 형유통업체 매량

○ 형유통업체에서의 농산물 매량은 POS데이터를 통해 망할 수 있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농 하나로마트 POS데이터는 표성이 떨어지는

단 이있음.반면,가격은비싸나 표성이확보된닐슨코리아POS데이터를

분석하면 농산물 뿐 아니라 식품 매량에 한 표성 있는 망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4.4. 측정보 제공 형태

○ 측정보는 데이터 이용가능성,데이터 생성주기 측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분기보와 연보 형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함.

-분기보는 농산물 소비동향,소비의향,특별 이슈에 한 조사결과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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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는 농산물 소비 장기 망,품목별 수요함수 추정,농식품 련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

○ 문가조사를 통해 소비 측 정보에 한 수혜 상별 유용성 평가를 7

척도로 조사한 결과,소비 측 정보는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6.32 )에게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되었으며,다음으로 가공·유통·

외식· 식업체(6.23 ), 앙정부 지자체(6.06 ),생산자(5.91 ),소비자

(5.23 )순으로 나타남.

-비록,상 인 차이는 발생하 으나 7 척도 평균이 모두 5.23 이상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

○ 따라서,농업 측센터,가공·유통·외식· 식업체가 소비 측 정보를 가장

유용하게활용할것으로가정하고 측정보제공형태를결정할필요가있음.

- 재는 농산물 수 가격 망에 소비 측 정보를 부분 이고 모형에

기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고하고 있으며 그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실정

-한국농 경제연구원농업 측센터에서는KASMO를개발하여시뮬 이션을

통한 농업 측을 수행하고 있음

-생산되는 소비 측 정보를 KASMO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한

추가 인 후속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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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 연보

가구 내 소비

(소비자패 ,POS 데이터,

가계동향조사, 식품소비행

태조사 등 활용)

▷ 농산물 소비동향

� 품목별 지출액

� 품목별 소비량

� 표품목 평균가격

▷ 농산물 소비의향

� 품목별 소비지출액 망

� 품목별 소비량

� 품목별 지불의향 액

▷ 농식품 련 특별주제

에 한 조사결과

▷ 농산물 소비 장기 망

� 수요함수 추정 등을 통한

탄성치 도출

� 내년도 소비수 망

� 특별주제 조사결과를 바탕

으로 정책 제언

외식 소비

(외식업체 패 ,식재료구

매 황조사,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한국농 경

제연구원 음식 농축산물

소비실태조사 등 활용)

▷ 농산물 소비동향

� 품목별 지출액

� 품목별 소비량

� 표품목 평균가격

� 원산지,인증농산물 소

비동향

▷ 농산물 소비의향

� 품목별 소비지출액 망

� 품목별 소비량

� 원산지,인증농산물 소

비의향

▷ 농산물 소비 장기 망

� 내년도 소비수 망

� 특별주제 조사결과를 바탕

으로 정책 제언

식업체

(식업체패 자문단활용)

▷ 농산물 소비동향 의향
▷ 농산물 소비 장기 망

� 내년도 소비수 망식품가공업체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식품가공업체 패 등 활용)

<소비 측 내용(안)>

○ 한편, 문가들을 상으로 소비 측정보의 제공 매체의 성을 조사한

결과‘인터넷홈페이지게시(35.7%)’의비 이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는

‘방송(신문,언론)보도(24.3%)’,‘모바일 어 리 이션 개발(14.3%)’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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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산물 소비 측 운 방안

5.1. 법적 기반

5.1.1. 련 법률 조항

○ 농산물 소비 측과 련된 법률 조항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과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음.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법률』(이하농안법)제2장 제5조(농림

업 측)는 행 농업 측의 근거 조항이며,시행규칙 제7조를 근거로 한국

농 경제연구원이 농업 측 담기 으로 지정되어 있음.

-해당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 안정’은 수요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비동향’에 한조사 정보분석을명시하고있음.농산물의수 안정은

수요와 공 에 한 정확한 정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을 때

달성 가능하므로 생산/공 량에 한 측 뿐 아니라 소비/수요량에 한

측도 필수 임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만으로도 농산물 소비 측

신규사업 추진에 한 법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단되며,이는 법률

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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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업·농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제5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 가격의 안정)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 가격의 안정을 하여 농업·식품산업의 측,생산 조정,

수매 비축 생산자단체의 자조 (自助金)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 으로 시행하기 하여 농

업경 체,생산자단체,농산물 유통업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6.22.>[제목개정 2015.6.22.]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 련조항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

제5조(농림업 측)①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농산물의 수 안정을 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 ,작황,재고물량,

소비동향,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 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2013.12.30.,2015.3.27.>

시행규칙 제7조(농림업 측 담기 의 지정)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 측

담기 은 한국농 경제연구원으로 한다.<개정 2016.4.6.>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련조항 >

○ 농안법에 ‘수 안정’,‘소비동향’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농산물

소비 측 사업수행이 농안법에 의해 충분히 지지받음을 확인함.다만,

농안법이 농산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농식품’

으로 소비 측 사업을 확 할 경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음.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에서도 측과 련한

조항을 찾아볼 수 있음.해당 법에 따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

가격안정을 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측에 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기본법에도 ‘농업·식품산업의 측’이 포함되어 있어 근거 법률로 검토할

수 있음.기본법에는 ‘식품’에 한 내용이 언 되어 있어 상 품목의

범주가 넓으나,‘소비’측 혹은 ‘소비’동향에 한 언 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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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정(안)

제3장 농업·농 식품산업 정책의 수
립·시행
제5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 가
격의 안정)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
가격의 안정을 하여 농업·식품산업
의 측,생산 조정,수매 비축 생
산자단체의 자조 (自助金)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
행할 수 있다.<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 으로 시행하기
하여 농업경 체,생산자단체,농산물
유통업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
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개정 2015.6.22.>[제목개정

2015.6.22.]

제3장 농업·농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
시행
제5 농업 식품 련 산업의 고도화
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 가격
의 안정)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 가격의
안정을 하여 농업·식품산업의 측
(소비 측 포함),생산 조정,수매 비
축 생산자단체의 자조 (自助金)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
른 정책을 효율 으로 시행하기 하여
농업경 체,생산자단체,농산물 유통
업 식품산업을 업(業)으로 하는
자,「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
운 육성에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 등에게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
업·식품산업의 측(소비 측 포함)
을 한 담기 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1.2.법률개정(안)

○ 농산물소비 측사업을추진하기 해서는 행농안법만으로도충분하나,

사업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그 범주를 확 하기 해 련 법률을

다소 개정할 필요가 있음.법률 문가 자문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법을

개정하는 안과 특별법을 개정하는 안의 2가지 법률 개정안을 검토함.

○ 제1안 기본법 개정안은 아래 표와 같음.주요 내용은 ‘소비 측’에 한

직 인 언 을 삽입하는 것임.

<소비 측 사업 수행을 한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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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개정(안)

시행규칙
제00조( 담기 지정 등)① 법 제
42조 제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000을 농업 식품 련 산업

의 측(소비 측 포함)을 한 담
기 으로 지정한다.
② 농업 식품 련 산업의 측
담기 의 업무 범 와 필요한 지원
등에 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장 이 정한다.

행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
률』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출하조
제5조(농림업 측)① 농림축산식품
부장 은 농산물의 수 안정을 하
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
물에 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
,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
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
하는 농림업 측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2013.12.30.,2015.3.27.>
시행규칙 제7조(농림업 측 담기
의 지정)① 법 제5조제4항에 따
른 농업 측 담기 은 한국농 경
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6.4.6.>

『농수산물과 식품의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

제2장 농림산물 식품의 생산조정
출하조
제5조(농림업 식품산업 동향에
한 측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
은 농산물의 수 안정을 하여 가
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 ,작황,
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 정보
등과 련 식품의 소비동향을 조사
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 식품
산업 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2015.3.27.>
시행규칙 제7조(농림업 측 담기
의 지정)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 측 담기 은 한국농 경제연
구원으로 한다.<개정 2016.4.6.>

○ 제2안 특별법 개정안은 아래 표와 같음.주요 내용은 ‘식품’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임.

<소비 측 사업 수행을 한 특별법(농안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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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

안 1
(기본법
개정안)

① 상 품목에 농산물 뿐 아니라 식품류
체를 포함하여 용 범 에 포 임.

① 농안법에 명시된 ‘소비 동향’ 련
내용과 복될 소지가 있음.

② 식품산업을 포함하여 농업생산 뿐
만 아니라 가공식품,외식, 식업체에
한 측정보 제공이 가능해짐.

② 기본법 시행부서(농 정책과)가
농안법 시행주체(유통정책과)와 달라
업무 분산에 한 비 소지가 있고,
추진과정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도 있음.

③ 농식품 수 안정 조항이 기본법에
서도 강조될 경우 특별법과 기본법 2
개 법률에 의한 지원으로 인해 련
사업 필요성 강조가 가능함.

③ 기본법 개정에 한 법률 부담
이 발생할 수 있음.

④ 기본법에서 농산물 뿐 아니라 식품
의 수 과 가격안정을 한 소비 측
련 정책의 수립․시행 의무에 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해당 정책의 추
진에 있어서 보다 충실한 법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④ 기본법은 농산물 식품의 안정
인 공 과 해당 련 산업의 발
방향을 제시하기 한 거시 차원의
정책 인 규율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통과 소비 차원에서의 규율에 속하는
소비 측에 한 규정을 동법에 포
함하는 것이 부 할 수 있음.

5.1.3.법률개정(안)의 장단 비교

○ 2개의 안에 한 장/단 은 아래 표와 같음.

-기본법 개정안은 식품 체를 포함하여 농업 뿐 아니라 가공식품,외식,

식업체에 한 측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음.단,특별법의

측 련 내용과 복 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2개 법률이 각기

다른시행부서에 속해있어잠재 인문제가될수 있음.마지막으로기본법

개정은 개정에 한 법률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특별법개정안은농식품수 안정 련조항이단일하게규정되어있어법의

복성과 불일치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법 자체의 개정이 어려운 경우

훈령 혹은 시행령 등을 추가하는 등 개정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음.반면,

법률의 상이 농수산물이므로 식품을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상존함

<법률개정(안)장/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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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

⑤ 행 농안법은 법 용 상이 농수
산물에 한정되기에,식품산업에 한
소비 측까지 포 하려면 기본법과 그
시행규칙에 두는 것이 가장 간결한 입
법방식임.

안 2
(특별법
개정안)

① 농산물 식품의 수 안정 련
조항이 단일 법안에 단일하게 규정되
게 되므로 법의 복성과 불일치 문제
를 피할 수 있음.

① 법률의 본원 상이 농수산물
이므로 식품을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인 개정이라는 지 이
있을 수 있음.

②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련 훈령을
두는 등 개정이 용이한 측면이 있음.

② 농업 생산 심의 법률이므로 정
책 상 범 를 식품으로 확 하는
것이 제한 일 수 있음.

③ 측 련 시행 부서에서 통합 으
로 운 하는 것이 용이함.

③ 법률명에 ‘농수산물’이 명시되어
있어 법조항을 개정해도 식품까지
포 하는 소비 측 업무를 강조하기
어려울 수 있음.

④ 실무 차원에서 ‘명확한’법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소비 측에 한
법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음.

④ 농산물과 식품에 한 소비 측은
공 자 측면에서의 동향 악이 아닌
시장을 상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농림식품업 측이라는 표 이
하지 않을 수 있음.

⑤ 법률 명칭을 식품까지 포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이
경우 소 부처나 과의 력이 필요함.

5.2. 사업운영의 주체

5.2.1.사업운 주체의 기본 요건

○ 농산물 소비 측 사업은 농산물의 수 조 유통과 이해 계가 있는

당사자에 의해 수행될 경우 리를 취할 목 으로 소비 측 정보에 한

부정 이용이 가능함.따라서 반드시 비 리단체를 심으로 담기 을

지정하고 이를 련 법률의 시행규칙에 삽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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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소비 측사업의 담기 은비 리단체이어야할뿐만아니라사업의

문 ·지속 인 추진을 한 투명성과 객 성, 문성을 겸비하여야 함.

5.2.2.사업운 주체별 장·단 평가

○ 상기와 같은 이유로,농산물 소비 측 사업의 운 을 담당할 사업운 의

주체는 ① 정부산하 유 기 ,② 정부산하 연구기 ,③ 정부산하 기 과

학 등 민간연구기 동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정부산하 유 기 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농산물 소비 측 사업의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앙정부와의 업무 연계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련기 으로부터의정보수집이용이할것임. 한 산의

안정 인 지원 한 기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 반면,정부산하 유 기 에서 소비 측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측작업 수행이 부 할 수 있으며,연구사업으로서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 조직의 독립성 등 연구자원의

효율 인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우려됨.

○ 정부산하 연구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 확보된 연구 인력의

사용으로 인한 연구사업의 문성 제고가 가능하고 업무와 조직의 독립성

효율 인 연구자원의 활용 등에 분명한 장 이 존재함.따라서 담

기 조직 담당사업의 장기 인발 /확 측면에서도유리할수있음.

○ 반면,정부산하 연구기 이 소비 측 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속 인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한 산 확보의 어려움과 유 기 ,지방자치단체,

련기 으로부터 정보수집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은

단 으로 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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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산하 기 과 학 등 민간연구기 이 동으로 소비 측 사업을 수행

하는경우는정부산하기 의발주를받은 민간연구기 이 탁으로사업을

운 하는 형태가 상됨.이 경우,해당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 을선정하는 등 연구자원의선택이가능하다는 장 이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임.

○ 그러나 정부산하 기 의 발주를 받은 민간연구기 이 탁으로 소비 측

사업을 운 하게 될 경우,정부산하 기 의 담당자는 탁사업에 한

리자가 되어 민간연구기 으로 하여 연구사업의 독창성과 효율 인

추진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상호간의 책임과 임무가 분산되는 단 도

뒤따를 것임.

-한편, 학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노하우 등의 축 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하며 소통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해 효율 인 사업 추진에

제약이 우려됨

항목
정부산하
유 기

정부산하
연구기

정부산하
기 과 학등
민간연구기

동

앙정부와의 업무 연계성 확립 ★★★ ★★☆ ★☆☆

정보수집의 시성과 용이성 ★★★ ★★☆ ★★☆

산의 안정 인 확보 가능성 ★★★ ★★☆ ★★☆

산 감 비용집행의 효율성 ★☆☆ ★★☆ ★★★

사업 업무 추진의 문성 ★☆☆ ★★★ ★★☆

연구사업의 독창성 ★★☆ ★★★ ★★★

조직의 독립성 ★★☆ ★★★ ★★☆

문인력 충원 유지 가능성 ★★☆ ★★★ ★★☆

성과확산 정보공유의 효과성 ★★★ ★★☆ ★☆☆

노하우 축 등 장기 발 가능성 ★★☆ ★★★ ★☆☆

종합 22 25 19

<운 주체별 항목별 장·단 비교 >

주:★★★=3 ,★★☆=2 ,★☆☆=1 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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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문가조사 결과,소비 측 사업의 한 담당주체를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72.9%가 정부산하 연구기 을 꼽았으며 뒤를 이어,정부산하

기 과 학 등 민간연구기 합동(21.4%),정부산하 유 기 이

하다는 의견은 5.7%에 불과함.

-정부/공공기 /연구소/학에 소속된 문가들은 정부산하 연구기 이

한 담당주체라고 응답이 비율이 74.3%,정부산하 기 과 학 등 민간

연구기 합동이 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7%,정부산하 유 기 이

하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음

-산업계와 농 에 소속된 문가들 정부산하 연구기 을 선택한 응답이

72.9%,정부산하 기 과 학 등 민간연구기 합동이 하다는 의견은

17.1%,정부산하 유 기 이 수행하는 것이 하다는 응답은11.4%수

5.2.3.사업운 주체

○ 농산물소비 측의주요목 하나는‘행생산/공 주의농업 측’과

연계하여 포 인 개념으로서의 ‘농업 측’의 목 을 더욱 효과 으로

달성하는 것임.따라서 농업 측과의 연계 한 반드시 고려해야 함.

○ 행 농업 측은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담기 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 행 농업 측과의 연계’라는 에서 볼 때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소비 측 신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함.

○ 소비 측사업이 향후 25개품목으로확 될 경우,각종데이터를수집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거나 시계열 계량경제 모형을 추정하기 해서는 양질의

담인력 확보가 매우 요함.한국농 경제연구원은 측업무를 20년간

수행하여 측 업무 련 데이터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식품

소비와 측모형등 련분야 문인력이포진되어있어가장경쟁력이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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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 경제연구원에서 소비 측 사업을 수행할 경우 1)농업 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업 측센터 조직 내에서 소비 측 사업을 추진하거나,

2)식품소비 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행하면서 농업 측

센터 농업 측과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농업 측센터에서수행할 경우 농업 측사업을 효과 으로수행할 수있는

장 이 있는 반면,소비 측이 보조 인 역할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식품소비 연구부서에서 수행할 경우 소비 측이 독립 으로 수행되어

행 농업 측이 객 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견제/비교 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 지속 이고 일 성 있는 소비 측/동향/통계정보를 생산하여 시장에 제공

하고 활용하기 해서는 소비 측 업무를 수행할 담기 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매년 혹은 단기(2~3년)마다 사업 입찰 과정을 거칠 경우 자칫 일 성 있는

소비 측/동향/통계정보 생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측 신규사업

목표달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5.3.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 농산물 소비 측 사업의 조직 인력 운 방안을 검토하기 해 벤치

마킹 상을기 이나사업종류별로다각도로검색함.검색결과,우리나라

농업 측과 련한 기 이나 단체는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가

유일함.따라서,농업 측센터 기조직,인력운 을참고하여벤치마킹함.

농업 측센터는 1999년 품목 측 ,농업 망 ,동향분석 의 3개 으로

출발하 으며 총 인원 17명으로 사업을 시작함.

○ 본연구는사업시작연도 측 상품목을채소류2개품목(배추,양 ),과일류

1개 품목(사과),곡물류 1개 품목( ),축산류 1개 품목(한육우)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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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한 농산물 소비 측 사업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 측사업 기 단계에서도 품목별 측 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을

감안하여 소비 측사업에서도 측 상 품목별 을 조직하는 것을 고려·

제안해볼수있음.하지만소비 측사업 기단계에역량이분산될우려가

있으며,소비 측에서는 최종소비처별 동향/의향/망등에 을맞추고

있으므로품목별 측 구성보다는최종소비처별 구성을 제안하고자 함11.

- 한,농식품의 소비는 소비처별로 그 규모와 특징,행태 등이 모두 상이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화되기 이 까지는 소비처별로 담당인력을 배치

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함

○ 이에 농산물 소비 측 사업은 크게 1)가정 내 소비 측 ,2)외식· 식

소비 측 ,3)가공식품소비-POS데이터 분석 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가정 내 소비 측 은 가정 내에서 소비되는 측 상 농산물 품목의 소비

동향을 악하고 향후 사용의향을 조사

-외식·식소비 측 은외식업체(음식 )와 식시설(학교 단체 식)에서

소비되는 측 상 농산물의 소비동향을 악하고 향후 사용계획을 조사

-가공식품소비-POS데이터분석 은각소비처별조사가개인별응답,주

단에 기 하는 단 을 보완하기 한 실증분석을 담당하며 추후 가공

식품류에 한 조사·분석까지 확 수행함.이 에서는 가공식품업체

뿐 아니라 형유통업체 조사·분석을 담당

11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의 연구원들은 농업 측사업을 수행하기 해 표본

농가를 상으로 품목별 재배의향,재배면 ,출하시기,작황,포 거래 등을 조사하며,

각 지역의 품목별 면 단수,작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장업체의 입고량, 장량,

출하량을 조사하는 등 품목별 총체 인 흐름을 조사·분석함.그 기 때문에, 재 농업

측센터는 1인 1품목을 기본 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민감 품목에는 추가인원을

배정하고 상 으로 덜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1인 2품목을 배정하기도 함.소비

측사업 역시,최종소비처별 품목별 사용실 ,사용의향,유통경로 등을 조사하고

각 경로별 물량의 흐름을 모니터링 해야 하기 때문에 1인 1품목을 원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장기 으로는 할 수 있음.따라서,소비 측 사업이 안정화된 후에는

품목 단 로 측 을 조직하여 운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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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측 결과의 공표는 각 에서 담당하게 되며,업계 련 문가를

심으로 자문 원을 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자문 원은 품목별로 유통경로별 취 비 이 많은 순서로 구성하되,

제조업체,유통업체,도매시장 법인, 도매인, 식업체,식자재업체

등을 부분 포 할 수 있도록 구성

-필요에 따라서는 학계/연구계 문가들에게도 자문을 받아 측결과에

한 피드백을 수렴

○ 품목별 유통경로 악은 별도의 연구로 탁하고 소비 측 사업 책임

기 에서는 최종소비처별 소비량 측에 집 할 것을 제안함.

<소비 측 조직 구성(안)>

○ 가정 내 소비 측 ,외식· 식 소비 측 ,가공식품소비-POS데이터

분석 각각 박사 책임연구원 1명 석사 연구원 2명의 배치가

한것으로 단됨.각 에는 장격인 박사 연구원이총 하도록책임을

부여하도록 함.

○ 소비 측 사업담당( 담기 )주체가 행정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추가 으로행정 구성 한필요함.이때,행정 은인사와 산(경리),총무,

감사등의기본기능을갖출수있도록4~5명의인원이필요할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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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소비

측

외식· 식소비

측

가공식품소비-

POS데이터
분석

행정 (책임자)

박사 1 1 1 (1)

석사 2 2 2

행정직 4

<소비 측 조직 구성별 인력 구성(안)>

단 :명

5.4. 예산 소요

○ 농산물 소비 측 사업의 소요 산을 검토하기 해 벤치마킹 상을

기 이나사업종류별로다각도로검색함.검색 결과,우리나라농업 측과

련한 기 이나 단체는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가 유일함.

따라서,농업 측센터 설립 기 산 운 상황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5.4.1.농업 측사업 산 규모

○ 농업 측사업의 1999년 기 산은 약 9억 원으로 시작하 으나 이는

순수 사업비만 책정된 액임.2001년부터 정부 출연 으로 산의 성격이

변화하 으며 2001년 15억 원,2010년 53억 원,2016년 80억 원 수 까지

( 산계획 기 )규모가 확 되었음.

○ 2016년 계획 기 ,인건비가 약 30억 원,사업비가 약 52억 원 수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농업 측사업이 정부출연 으로 환된 2001년 기

당시 산 15억 원을 재가치로환산하면 약 20억 1,900만 원 수 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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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농업 측사업 비 소비 측사업의 정 산 규모

○ 문가를 상으로 농업 측사업 산 비 소비 측사업의 정 산

수 을 설문한 결과,응답자의 25.7%가 50~69%수 이라고 응답하 음.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공공기 /연구소/학 소속 문가의 의견이 다수

반 된 결과이며,산업계/농 종사자들의 경우 100%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34.3%에 달함.

-산업계/농 종사자들의 경우 소비 측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단

○ 응답자들이 평가한 정 산수 은 농업 측사업 산 비 평균 61.32%

수 이었으며,정부/공공기 /연구소/학 소속 문가들은 평균 53.53%,

산업계/농 소속 문가들은 평균 69.12% 수 으로 응답하 음. 체

평균은 61.32%로 조사됨.

○ 농업 측사업이 정부출연 으로 환된 2001년 당시 산의 재가치가

약 20.2억 원 수 이고 문가조사에서 농업 측사업 산 비 소비 측

사업의 정 산 비 이 61.3%수 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농업 측사업의

기년도 산만을 기 으로 보았을 때는 소비 측사업 시행 년도

산은 12.4억 수 이 정한 것으로 단됨.다만,인건비,사업비,경상

운 비 등을 다각 으로 고려하여 최종 인 정 산수 을 본 의

하단부에서 최종 으로 제안하고자 함.

5.4.3.인건비,사업비,경상운 비 산정

○ 앞 에서 소비 측사업의 기단계에서 필요한 인력은 14인(행정직

포함기 )으로 제안하 음.따라서,연간 인건비는 약 6억 9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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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 인건비 산정 총액

사업 책임자 1명 ×1억 원 1억 원

박사 연구원 3명 ×6천 만원 1억 8천만 원

석사 연구원 6명 ×4천 5백만 원 2억 7천만 원

(행정직) 4명 ×3천 5백만 원 1억 4천만 원

계 6억 9천만 원

<소비 측 년도 상 인건비 산정(안)>

○ 사업비 경상운 비의 경우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 비슷한

농업 측센터를 참고로 산정함.농업 측센터의 인력 수를 해당연도의

사업비와 경상운 비 소요 산으로 나 어 1인 당 산 소요를 계산함.

사업비와 경상운 비는 1인당 2001년 3,317만 원 수 에서 2016년

8,900만 원 수 으로 증가함.

-농업 측사업이 정부출연 으로 환된 2001년 당시 1인당 사업비와

경상운 비의 재가치는 4,338만원 수

○ 소비 측사업의 기단계에서필요한인력14인에 하여1인당4,338만원의

사업비 경상운 비가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면,총 6억 732만 원 수 의

사업비 경상운 비가 필요할 것으로 단됨.

5.4.4.소비 측사업 향후 5개년 산소요액 산정

○ 농업 측사업의 정부출연 환 기 년도 산만을 근거로 산정한

결과,소비 측 사업 시행 년도 정 산은 12.4억 수 이 당한 것

으로 단되었음.

12인건비 산정은 최지 외(2014)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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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체

산 규모 14.00억 17.18억 19.06억 21.17억 23.53억 94.94억

측 품목수 5 10 15 20 25 n/a

○ 그러나 인건비,사업비,경상운 비 등으로 분류하여 개별 으로 산정해

본 결과,인건비 6억 9천만 원,사업비 경상운 비 6억 732만 원이

정한 것으로 산정됨.인건비+사업비+경상운 비의 합은 12억 9,732만 원

으로 농업 측사업 정부출연 환 기 년도(2001년) 산수 인

12.4억과 상당히 유사함.최종 으로는 비비13약 1억 원을 추가하여

소비 측사업 년도 정 소요 산은 14억 원 수 으로 산출함.

○ 한 농업 측사업 산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약 12%수

으로 증가되어 소비 측사업에도 동일한 증가율을 용하고자 함. 한

소비 측사업에서는 매년 3~5개의 측 상 확 를 제안하고 있는 바,

1개 품목 당 유통비 악을 한 탁비용 3천만 원,총 1.5억 원의 추가

산이 매년 더 필요할 것 역시 고려해야 함.결론 으로 소비 측사업의

년도 향후 5개년의 산규모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자 함.

<소비 측사업 최 5개년 소요 산 규모(안)>

13농산물 소비 측사업을 수행하기 해서는 농산물 품목별 최종소비처별 유통비

악이 주기 으로 필요함.따라서 품목별 유통비 악 연구를 탁연구로 외주

할 산이 필요하나 그 규모는 품목별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단되어 비비

형식으로 산에 추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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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연차 평가

○ 소비 측 사업은 그 특성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측의

목표로서 설정된 실제값이 사후 으로도 악되지 않기 때문임.따라서

양 인 평가보다는 질 인 평가 주로 연차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소비 측 정보 수혜자들을 상으로 만족도/유용도 평가를 실시

-정책자문단을 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수렴

○ 문가들을 상으로 소비 측사업의 사후 인 (연차)평가 방식에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농업 측센터에서 수행하는 생산량 가격 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질 평가(52.9%)’의 비 이 가장 높았으며,그

다음으로는 ‘소비 측 정보 수요자를 상으로 만족도 조사 수행(27.1%)’,

‘소비 측 시행 에 비해 시행 이후의 가격변동성이 낮아졌는지를 평가

(10.0%)’순으로 나타남.

-산업계·농 에소속된 문가들의경우‘농업 측센터에서수행하는생산량

가격 측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질 평가’방식에 한 응답

비 이 상 으로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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